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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세 피난 계획도
  - 비상구, 피난경로
  - 사용자의 위치(현위치)
  - 계단•승강기 위치, 장애인용 특정 설비
  - 화재진압장비
  - 비상구조장비의 위치와모양

2. 표제
  - 반드시 표시
  - 영문(ESCAPE PLAN)과 같이 표기 가능

3. 현위치(사용자의 위치)
  - 파란색으로 표시

4. 안전공지
  - 화재, 대피 시의 행동요령

5. 범례
  - 안전표지, 그래픽심볼, 색의 의미

6. 개요도
  - 대피지점
  - 해당 시설의 전체 모양, 상세계획도의 구역
  - 주변지역(차도, 주차장, 기타건물 등)표시

7. 기타정보
  - 계획도설계자, 설계날짜, 수정번호
  - 시설물명칭, 층별안내 

  피난 계획도 주요 명칭과 요소

  피난 계획도 (ESCAPE PLA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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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SSISO 23601:2014, A.2 방향 화살표가 있는 피난 계획도의 사례



  피난 계획도 개요 (KSSISO 23601)

[] 피난 계획도

 시설내 사용자의 피난에 필요한 요소를 설명
하고 대피, 구조 및 최초 개입자를 위해 필요한 
정보를 표시한 계획도

[] 디자인 요구사항

 a)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표현
 b) 적절한 색을 사용
 c) 축척을 사용
     대규모 시설에는 1 : 250
     중소 규모의 시설에는 1 : 100
     개인 사무실에는 1 : 350
 d) 표시되는 영역을 일치되게 설명
 e) 충분한 가시성과 가독성
 f) 적절한 조명시설
 g) 바탕색은 흰색
 h) 최소 크기 297 mm x 420 mm (A3)
 i) 지속적으로 개정
 j) 왼쪽 방향이 관찰자의 왼쪽이 되도록
 k) 소방 설비 등 심볼은 KSSISO 7010준수
 l) 범례를 표기
 m) 표제 "피난 계획도"를 표시
 n) 대피지점의 위치를 표시

[] 피난 계획도 요소의 크기

 a) 가독성d최대화할 수 있는 글자꼴

 b) 표제의 높이는 계획도의 크기 중 작은 치수의 
7 %이상, 표제 문자는 표제 높이의 60 %이상

 c) 안전 표지의 높이는 7 mm이상

 d) (선 굵기) 벽은 1.6 mm이상, 계단•선반•
창문은 0.15 mm이상

[] 자세한 내용은 KSSISO 23601을 참조하세요

[] 방향화살표가 없는 피난 계획도 (A.1)

[] 한 층의 일부를 표시한 피난 계획도 (A.3)

[] 계단이 있는 층의 피난 계획도 (A.4)

[] 관련법규
 •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   - 법률 제11690호, 시행 2013.3.23.

  제12조(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
물의 상영)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
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
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·피난통로, 피난설
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
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
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, 피
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, 피난안내에 
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,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
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
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. 

•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
  - 대통령령 제25050호, 시행 2014.1.1.
  별표 6. 과태료의 부과기준
    2. 개별기준
  (위반행위)

  마.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
갖추어 두지 않거나 ……

  (근거법조문)
     법 제25조제1항제1호
  (과태료 금액)
     1회 :    500,000원
     2회 : 1,000,000원
     3회 이상:  2,000,000원

 •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  - 안전행정부령 제3호, 시행 2013.3.23.

  제12조(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) ① 법 제12조
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, 피난안내 영
상물 상영 대상,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
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.
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
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
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
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
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.   KATS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피난 계획도 사례 (KSSISO 23601)   피난 계획도 (우리나라 관련 법규)


